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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감 원자력 기술의 주요 공급국중 하나였던 중국의 원자력 수

출 행태는 NPT 당사국들이 적용하는 IAEA 안전조치나 수출통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통제 규범의 틀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중국의 원자력 수출관

행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특히 중국은 핵무기 개발 프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던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해 원자력 장비와 기술 용역의 주요 공

급국이었다. 한편 , 중국은 현재 급속한 경제개발 계획으로 부족한 전원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신규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원전시장으로 부상했다 . 이에 원

자력 수출통제와 관련된 사항들로서 중국의 원자력수출통제 체제의 수립과정 , 중 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이행 배경 및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핵확산 활동과

중국의 국제 수출통제 기준의 이행에 대한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 .

Ab stract

China's exp orting behaviour of nuclear item s had been disconnected from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 e such as IAEA safeguards and export control

related w ith p eacefu l u se of nuclear energy since 1970s. Especially, China had been

one of princip le suppliers of nuclear facility and technologies to Parkistan and Iran



w hich had developed nuclear w eap on program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rapid growth of economic scale after China began to open to the w orld, an

active program for nuclear p ow er plant as an electricity source had established .

This m eans that China have surfaced as a big market to Korean nuclear indu stries.

Regarding this, the paper dealt with the nuclear export control matters, i.e. the

history of nuclear exp ort control system and analyzed on background of

enforcement of U.S.-China Nuclear Coop eration Agreem ent that had been a p olitical

issue betw een U.S. and China. Prospects tow ard conforming its nuclear export

p olicies, law s and regulations to international standards also analyzed in results.

1. 서론

1964년 10월 최초의 원폭실험에 성공한 이래 공식적인 5대 핵국의 하나인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상당한 규모로 무기나 군사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민

감 원자력 기술의 주요 공급국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원

자력 수출 행태는 NPT 당사국들이 적용하는 IAEA 안전조치나 수출통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통제 규범의 틀에서 벗어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947년 공산혁명 이후, 원자력관련 개발은 1950년대의 IAEA 설립, 1960년대의

NPT 체제 그리고 1970년대 원자력 수출통제 지침의 개발 등 국제적인 통제추세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국의 개방 이전에는 미소 양국의 세

력을 제한한다는 자체의 정책에 따라 핵확산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개방이후 점차 핵

확산을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해왔고 1983년 이후에는 이를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대로 중국의 원자력 수출관행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의 기준

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1984년 IAEA 가입과 1992년 NPT 가입이라는 시간적인 갭에

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0년 후반부터 중국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

진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대해 원자력 장비와 기술 용역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한편, 이같이 핵비확산 체제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

을 표방하고 80년부터 1990년 후반까지 국내 총생산량(GDP)이 약 4.7배 증가하고 동

기간의 발전설비 용량이 3.6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 발전에서 전력공급 부족 현상



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 설비의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의 개선을 위해 발전설비

증설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매년 1기씩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에 있다. 서북부 지역에 풍부한 석탄자원에도 불구하고 수송 인프라의 부실과 석

탄사용에 의한 환경문제를 포함한 전력공급 대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원자력에 대

한 수요가 매우 큰 국가이기도 하다. 원전개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금조

달 문제, 원전설비 기기 및 부품의 제조능력, 기술인력 확보 등 중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기술 및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기

술이전이 필수적이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연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국

내 원자력 산업체와 중국간에 원자력기술, 장비 교역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은

원자력 수출통제의 관점에서 중국의 핵비확산의 틀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필요에 따라

중국의 원자력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핵확산 의혹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현황 및 미·중 원자력협력협정의 이행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 등을 다루

었다.

2. 중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2.1 개요

1950년대 시작된 중국의 원자력 및 관련 물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는 군사 및

기타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여 1990년대까지 원자력법이나 구체

적인 수출통제 규정같은 문서화된 규정이 없이 행정판결이나 행정부내에서의 정책조

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의 중앙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수출통제 방법이 중

국의 국내여건과 부합되고 또한 효과적이었으나, 개혁과 개방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

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법의 테두리내에서 관련 품목과

기술을 통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경제 개발은

안정적인 정치 여건과 환경과 함께 첨단기술 이전과 외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한다.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없다면 중국의 산업은 국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신, 컴퓨터, 원자로, 위성, 정밀기계등 첨단기술이 국제적으로 수출통제 대

상 품목에 속한다. 중국으로서는 서방의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이전



을 통해서이고 이전의 전제조건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약속이 전제조건이 되었던 것이

다. 이에 국제적인 비확산 기준 및 지침을 관련 국내 수출통제 제도에 수립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또한, 중국의 원전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는 원전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원전 설비에 필요한 기기 부품등의 제조 능력, 원

전의 설계, 건설, 원전 및 보수에 충분한 기술인력의 확보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한 기

술 및 시스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원자

력협력협정이 이행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협정 이행을 위해 비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미 약속은 중국이 국제적인 핵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미국이 오랜기간 중국을 국제 핵비확산 체제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2.2 원자력수출통제의 수립 과정

중국 최초의 국가 수출통제규정은 1950. 12에 발표된 Provisional Rules of Foreign

Trade Adiministration이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수출입자는 중앙 또는 지방의 대외무

역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1956년 국유화 이후 모든 수출입 활동은 국유화

된 무역회사 관할이 되고 허가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1978년 경제 개혁과 함께

수출통제는 느슨해지면서 1980년 수출허가 체제는 Temp orary Provisions of Exp ort

Licensing System으로 재수립되었고 여기에서 허가신청과정, 허가 요건 및 책임 부서

등을 규정하였다. 1985년부터 1988년 동안 허가신청, 검토과정 및 책임부서 등을 다루

는 약 7개의 서로 다른 시행령이 제정된 바 있다. 1993년 1월 1일부터 또 다른 일반수

출통제 규정으로서 Temp orary Rules on the Managem ent of Exp ort Goods를 신설하

였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통제품목은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었다. (1) 국가 생산

및 통제하에 있으면서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38가지 생산품, (2) 중국의 주요한 교역상

대국에 선적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자발적 수출 쿼터 통제 하에 있는 54개 품목,

(3) 중국과 수령국간에 쿼터협정에 속하는 수동적 쿼터 통제품목(주로 섬유생산품), (4)

일반 수출통제 및 수출허가가 필요한 22개 품목(일부 민감기술 생산품과 희소한 국내

생산품 포함). 중수, 희귀금속 및 이중용도 화학생산품은 일반 통제 품목에 속하며, 원



자력물질이나 장비(원자력 관련 중수 제외)는 통제품목에 속하지 않았었다.

1994년에 전국인민회의(N ational People' s Congress)에서 포괄적인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 Act)이 제정되었다. 동 법하에서 특별 요건이 필요한 품목 들, 즉 국제

조약이나 협약과 관련하여 통제가 필요한 민감 물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를

받게 되어있다. 여러 종류의 품목에 적용될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997년 중반이래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수립되었다. (표 1 참조)

표 1. 중국의 주요 비확산 관련 수출통제 규정

규정 시행일자

화학무기 통제규정
(A d m in i s t r a t ion of C h e m ica l s u n d e r S u p e r v i s ion
a n d Con t r ol ; S t a t e Cou n ci l D e cr e e 1 9 0 )

1 9 9 5 . 1 2 . 2 7

원자력 수출통제 규정
(C on t r ol l in g N u cle a r E x p or t ; S t a t e C ou n ci l
D e cr e e 2 3 0 )

19 9 7 . 9 . 1 0

군사용품목 수출관리
(M a n a gin g E x p or t s of M il i t a r y It e m s ; J oin t
S t a t e C ou n ci l a n d C e n t r a l M il i t a r y C om m i s s ion
D e cr e e 2 3 4 )

1 9 9 8 . 1 . 1

원자력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E x p or t C on t r o l on D u a l- U s e N u cle a r P r o d u ct s
a n d R e l a t e d T e ch n ologie s ; S t a t e Cou n ci l D e cr e e
2 4 5 )

19 9 8 . 6 . 1 0

이렇게 대외무역법하에서 중국의 NPT 가입에 따른 국제적인 의무와 함께 1997년

국제적인 수출통제 지침인 ZC와 NSG의 지침들을 적용한 원자력수출통제 규정의 법

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1997. 9월 시행에 들어간 원자력수출통제규정(State Council

Decree N o. 230 "Controlling Nuclear Exp orts")은 허가체제와 통제 품목이 지금까지의

수출통제 규정과는 달리 최초로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 규범에 맞는 체제를 갖추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 규정의 시행전 준비 단계로서 97년 5월에 국무원은 중국

의 원자력 수출 정책의 이행에 관한 공고 (N otice on Issu es Concerning Strict

Implem entation of China' s Nuclear Exp ort Policy)를 발표한 바 있다.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수록된 품목은 NSG의 통제품목중 원자력전용품목 리스트인

INFCIRC/ 254/ Part1과 동일하다. 원자력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정(Exp ort Control



on Dual-Use Nuclear Products and Related Technologies ; State Council Decree 245)

은 1998년 6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 규정에서 정하는 통제대상 품목도

INFCIRC/ 254/ Part 2의 품목과 동일하다.

2.3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기관

구 체제하에서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수출은 핵공업총공사(China N ational

Nuclear Corp eration : CNN C)와 핵안전국(Bureau of Nuclear Safety) 및 국방과학기

술위원회(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for N ational Defense ; COSTIND)

등이 관련되어 있었고 수출허가(license) 대신에 재가(ratification)의 형태로 수출을 승

인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공동 재가문서를 필요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수출허가 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COSTIND의 광범위한 구조조정

과 1997년 9월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내에 군축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Department)의 신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새로운 규정들의 수립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공식적인 수출허가 과정상의 최종 허가권이 대외무역경제협력부

(MOFTEC ;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에 주어지게 되었

다. 민감 수출품목에 대한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MOFTEC내의 과학기술국

(Science and Technology Dep artment)에 있다. 그리고, 수출통제과(Exp ort Control

Division) 담당관이 약 200여명의 기술전문가(타 부처, 대학, 연구소 등)의 지원하에 수

출 신청 건별로 심사한다.

2.4 신 원자력수출통제규정 분석

1997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수출

통제 원칙, 신청 및 검토절차 및 원자력수출통제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간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업적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동 규정에 첨부되

어 있는 통제품목리스트 는 쟁거위원회의 Trigger List와 동일하며 이는 또한 원자력

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의 원자력전용품목 통제리스트인 INFCIRC/ 254/

Part 1 품목과 동일하다. 특히, 제20조에 동 통제 리스트는 필요시,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하에 중국원자력기구(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 CAEA),

COSTIND, MOFTEC, MOFA 그리고 세관청(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과

기타 여러 정부 부처들이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 규정은

지금까지의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가) 중국의 원자력 수출정책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원자력 수출은 평화적 목적

에만 한정하고 IAEA안전조치하에 둔다. 정부는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지

않은 외국 원자력시설에의 지원을 금지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해 원자력 수출

또는 인적 및 기술적 교류, 협력을 허가하지 않는다.

(나) 주요 부품 이전시 다음 사항에 대해 수령국 정부로부터 문서화된 보증을 받도

록 했다.

-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을 핵폭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이전된 물질 및 장비에 물리적 방호

- IAEA안전조치하에 둘 것 (그러나,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제3국 이전시 중국 정부(CAEA)의 사전 동의 없이 이전 불가.

(다) 원자력 수출은 국무원이 지정한 회사로서 SINOCHEM과 CAEA만이 가능하며

여타의 회사 및 개인에게는 수출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INFCIRC/ 254/ Part 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한다. (원자력이중

용도 품목의 경우에는 12개의 회사가 수출권한을 가지고 있음)

(라) 과거의 규정과 비교할 때 새 규정은 원자력 수출통제 관리에 있어서 여러 정

부내 관련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백히 기술하였다. 즉, 중국의 모든 수

출통제 및 수출허가서는 MOFTEC이 내주게 되어 있지만, 원자력수출신청서는

CAEA(China Atomic Energy Authority)가 검토과정의 중심 기관 역할을 하도

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력수출허가 신청서 검토시 CAEA는 COSTIND (수

출신청서에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MOFTEC(기타 물질 포함하는 경

우), MOFA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과 관련있는 경우)와 협의를 거친후 신

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마) 중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수령국 정부가 위반시 또는 핵확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그 수출을 중지할 권한을 가진다.

3. 중국의 원자력수출통제 정책의 수립과 미국과의 관계



3.1 중국의 핵확산 활동 의혹

중국은 원자력품목과 기술 뿐만 아니라 생물, 화학, 미사일 및 이중용도 품목의 이

전을 통제하는 포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국가 수출통제 체제의 미비와 원자력수출통

제도의 불완전함등이 미·중원자력협력협정의 이행에 많은 불안을 야기시켰던 부분

이다.

먼저 파키스탄의 경우 NPT 가입국이 아니기는 하지만, 1972년부터 핵무기개발 계

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원자력 장비와 기술의 주요

공급국이었으며 이러한 중국의 지원은 80년대 파키스탄의 핵무기의 비약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80년대 초반, 중국은 자국의 초기 핵무기 기술중 하나에 대한

기술정보를 공급했으며 핵탄두 2개분에 해당하는 고농축우라늄(HEU)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는 1997년 미 군축국(Arms Control and Disarmam ent Agency)의 보

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Khushab에 위

치한 플루토늄 생산로(50∼70MWt)의 건설을 지원했으며 1970년대말 프랑스의 지원이

끊긴 이후 중단되었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Chasma 소재, IAEA 안전조치 미적용)의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NSG 회원국 이 대 파키스탄 금

수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때 중국은 Chasma에 소재한 300Mw e급 원자로 건설을 도왔

다. 이 원자로는 현재의 중국-파키스탄 원자력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공급조건으로서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

지 않으므로 Chasma 부지에 소재한 재처리 공장 같은 시설에는 IAEA의 사찰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91년 7월까지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던 안전조치 미

적용 시설인 가스원심분리 시설에 약 7만 달러 상당의 링마그넷 5,000개를 수출했고

이로써 파키스탄은 원심분리 시설을 1000개에서 2000개로 늘릴 수 있었다.

이같이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핵비확산의 틀을 벗어난 수출 외에도 이란의 경우

NPT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핵무기 계획을 시작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이란의 원자력장비 및 기술의 주요 공급국중의 하나였다. 3기의 영출력

연구로와 소규모의 원자로(30KWt) 1기 그리고 2,3개의 칼루트론(전자기적 동위원소 분

리기)을 공급했다. 비록 공급된 칼루트론이 유의량의 핵분열성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기술자들이 민감한 원자력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이란은 1990년에 10년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에 중국으로부터

300MWe급의 PWR 2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계약건은 당시 소련이

중국을 대신한 공급국으로 등장했고, 이란에 대한 원자력기술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공급국들의 노력, 그리고 이란차제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하

여 중국은 95년 9월 이 공급계약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97년까지

Esfahan 근처의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농축용 가스 원심분리에 사용)생산 공장의 건

설 및 기타 핵연료주기 분야(우라늄 정광 및 연료 가공 등)를 지원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란의 활동은 NPT에 의거한 IAEA 안전조치체제 하에서 수행된 것이다.

3.2 중 미 원자력협력협정 이행 과정과 중국의 핵비확산 정책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확산문제(원자력, 화학 및 생물무기, 미사일 등과 관련된 중

국의 거래)는 지금까지 주요한 논의의 쟁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시된 법 규정없이 행정조정 등에 의해 이루워져 오던 중국의

원자력 수출통제가 법적 효력을 갖는 규정을 수립하게 된 것도 비확산 목표를 위한

중 미 양국간 상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말 중국이 시장 경

제 체제로 전환되고 이란과 파키스탄과 같은 핵확산 우려 국가와 중국과의 거래가 첨

예한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부터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같은 원자력 수

출 행태에 대해 다각적으로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1985년 7월 23일

미.중 원자력협력협정이 서명되었으나, 미국은 중국의 원자력 수출이 자국의 수출통제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협력 협정 이행을 동결시켰다.

즉, 1998. 1월 13일 미 대통령이 미 의회에 대해 중국의 약속 이행의 확인할 때까지

중국과의 협정이행은 2가지 법에 의해 금지되어왔다. 첫 번째 제재는 1985년 12월 16

일자의 의회 결의에 의한 Joint Resolution of Approval (Pub. Law N o. 99-183)로서

그 내용은 미.중원자력협력협정하에서 중국에 시설, 부품 및 연료의 이전 또는 재이전

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 법의 해제를 위해 미 대통령이 미의회에 다음 사항을 확인

(certification)하도록 되어 있었다.

① 협정의 8조에 의한 상호 약정은 협력협정을 통해 제공되는 어떠한 핵물질, 설비,

또는 부품이 협정에 명시된 대로 단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

② 중국정부는 자국의 원자력 비확산 정책에 관련된 추가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된

이 정보와 미국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정보에 기초할 때, 중국은 미

원자력법(AEA) Section 129의 paragraph (2)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중국의 비확산 정책과 실행에 관한 상세한 역사 및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 를 하원의장과 상원의 외국관계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제재는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광장의 집회시 평화적 대모 군중에

게 정당한 이유없이 야만적 무차별 학살 을 비난하는 1990년 2월 16일자의

Tiananmen Squ are Legislation (Pub. Law N o.101-246)에 의해 협력협정이 무한정 동결

된 것이다. 그 내용은 국방물자 판매 금지, 미국회사가 중국의 인공위성 발사 금지, 이

중 용도의 민간/ 군사 기술의 수출 인허가 금지, MTCR의 통제대상 품목 수출금지, 범

죄 통제 및 수사 장비 수출 금지, 기본적 인권에 필요한 프로젝트 이외의 국제적 대출

금지, 원자력 시설, 부품 및 연료의 이전 및 재이전 금지 등이었다. 이 법안의 해제를

위해서 미대통령이 의회에 보증해주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① 중국이 핵폭발 장치나

물질 및 장비 구입시 핵비보유국가를 직 간접적으로 돕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돕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백히 보증해왔음을 미대통령은 미의회에 증명하고,

② 1985년 12월의 Joint Resolu tion Approval에서 요구하는 보증들과 보고서를 제출하

며, ③ 중국의 NSG 가입과 효과적인 수출통제 제도시행에 대한 약속을 다룬 각각의

보고서 작성하는 것 등이었다.

이상과 같은 대중국 제재 조치와 함께 중국의 핵확산 활동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혹은 계속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자국의 핵비확산정책과 미국을 비롯

한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정책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다. 예

컨데, 핵확산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우려는 주로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과 관련이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

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오랜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는 특히 중요

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2. 중국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내에서의 국제 통제 규범 이행 활동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중국의 핵비확산 활동을 개관하면 다음과

1984. 1 - IA EA 가입

1984.11 -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 eapon s Conv ention ) 가입

1984
- 중국의 원자력수출품에 IAEA안전조치를 적용한다고 발표 (미국의 대중

국 핵비확산 노력의 일부인 전면안전조치의 적용은 아님)

1989. 1 -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에 가입

1991.11
- 비핵국가에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 수출입 (1kg이상)에 대해 IAEA에 보

고할 것을 선언

1992. 2 - 87 MT CR 지침의 준수를 약속

1992. 3 - NPT 가입

1993. 1 - 화학무기협약(Chem ical W eapon s Conv ent ion ) 서명

1993∼현재 - UN Register of Conv ention al A rm s에 정식 참여

1993∼1994
- 북한이 94. 10월의 미.북합의문 (U S - N K A greed F ram ew ork )을 수용하

도록 기여

1994.10

- 1994. 10월의 핵무기용핵분열성물질 생산중단에 관한 중 미 공동성명에

따라 F M CT (F issile M at erial Cut - off T reaty )의 협상 지지

- 1994. 10월의 미사일확산에 대한 미 중공동성명에 따라 MT CR 준수에

합의

1995. 5 - NPT 무기한 연장에 동의

1995. 9 - 이란에 300 MW의 진산형 원자로 공급계획 유보

1996. 5 - 안전조치하에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수출하지 않을 것을 보증

1996. 6 - 핵실험 중단하고 추가 시험에 관해 일방적인 모라토리움 선언

1997. - IA EA가 채택한 강화된 IAEA안전조치 방안(S S S )지지

1997. 5 - Zang ger Com m it t ee에 옵저버로 참가, 10월 정회원으로 가입

1997. 5
- 1997. 4 화학무기협약의 비준문서 공식 제출하고 5월에 화학무기금지기

구의 설립멤버로 참여

1997. 8 - 이란에 농축변환시설 건설 계획의 공식 취소

1997.가을

- 중국 외무부내에 무기통제 및 군축부(미 국무성의 Bureau 수준) 신설-
인력 약 40명, 원자력, 화학/ 생물, 비핵무기, 및 종합부서로 구성되며 무

기통제 및 비확산 문제에 대한 정부 공약 작성

1997. 9
- 신 수출통제규정 및 통제품목 공포를 통해 원자력수출을 위한 3원칙

의 준수와 안전조치 비적용 시설에 대한 핵물질 수출 금지 의무 수용

1997.10 - 중 미 정상회담기간시, 이란에 대한 원자력관련 모든 지원 중단에 합의



같다. 이같은 중국의 핵비확산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은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더

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거쳐 1998년 1월 12일, 미대통령은 30일 회기기간중 의회

에 대해 중국은 비핵국이 핵폭발 장치 또는 물질 및 부품을 구입시 직접 또는 간접으

로 돕지 않으며 앞으로도 돕지 않을 것을 분명하고 명백히 미국에 보증 해왔다는 중국

의 약속이행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중·미원자력협력협정이 이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4. 결론

과거 중국의 원자력수출관행과 비교할 때, 1997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원자력수

출 통제 방침이나 법, 규정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많

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 수출통제의 국제적인 틀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여전히 수

출요건으로서 전면안전조치에 합의하지 않고 있으며 NSG에 미가입중이고, 둘째, 원자

력 및 원자력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는 catch-all" 규정을 아직 명백히 도입

하고 있지 않다. 셋째, 수령국 정부 및 시설에 대하여 원자력 및 관련 수출품에 대한

최종용도에 대한 보증을 정확히 준수하고 그 용도를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적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준수와 그 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온전

하게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의 원자

력 수출과 원자력 협력에서 관행이 국제 기준에 부합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가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과 중국

내 모든 원자력 관련 장비의 생산 및 수출 기업들의 규정 준수 여부 및 기타 공공부

문의 과학 기술 조직이나 연구소들이 이러한 통제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게 하는 것

과는 역시 다른 문제이다.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조직의 고유한 특성

상 의사결과 과정과 수출통제의 실상사이에 중국 고유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에 관한 한 분명히 중국이 국제 핵비확산 기준을 충분히 이해

하고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외교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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